
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

※ 법 제418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

시 작성한다.

주 1) 최대주주, 특수관계인인 주주, 주요주주 여부 등을 기재

   2)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국가

   3) 변동사유는 법 제418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 여부로 기재

     (예: 제418조제4호, 2009. 2. 4.) 

   4) “소유주식수” 및 “지분율”은 ｢상법｣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

을 제외한 주주의 소유주식수 및 비율(당해 주주의 의결권 있는 소유주

식수/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)을 기재

「  」

주주명 주주구분1) 국적2)
변동사유3) 및

변경일자

소유주식수 변동내역(지분율)4)

변동 전 증가 감소 변동 후

이춘원 최대주주 대한민국
법 418조 제5호

2024.03.28

147,000주

(49.00%)

40,000주

(13.33%)
-

187,000주

(62.33%)

박지영
특수관계인인

주주
대한민국 -

113,000주

(37.67%)
- -

113,000주

(37.67%)

황순호
기타5%이상

소유주주
대한민국

법 418조 제5호

2024.03.28

20,000주

(6.67%)
-

20,000주

(6.67%)
-

김성태
기타5%이상

소유주주
대한민국

법 418조 제5호

2024.03.28

20,000주

(6.66%)
-

20,000주

(6.66%)
-


